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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ield awareness of how each provis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affect accident preven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construction site workers had a low sense of safety and did not voluntarily 
engage in safety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taking a very passive position that it is 
efficient to implement safe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Workers who need voluntary 
construction site safety activities are mos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site, but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lack of procedures for listening to opinions and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is a problem for individual workers or for those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who do not correct it even though active opinions have been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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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21년 국내총생산(명목GDP)이 2,071,658
십억원을 돌파하여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최근 K-Culture
의 연이은 수상 및 성공으로 경제와 문화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
다. 특히 BTS,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으로 대표되는 
K-Culture는 대한민국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단기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긍
정적 측면과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이의 부작용

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산업재
해는 OECD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와 문화 간 
매우 이질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719,308개의 사
업소에서 총 18,974,513명의 근로자 중 사망자 2,062명, 
요양재해자 수 108,379명으로 조사되어 사망만인율 

1.09‰, 요양재해율 0.57%를 기록하였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사망자 중 567명이 사망하여 27.5%로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하였고, 뒤 이어 제조업 469명(22.7%), 광업 
424명(20.6%)의 순으로 분석되어 건설업에서의 재해 예
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업 재해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인지
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
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일반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하였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법령의 적용으로 여러 
기업에서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하
여 기업에 배포 및 홍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기업
에서는 그 적용 범위 및 내용의 모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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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업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는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법적 다툼
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다툼은 지속적이고 소
모적이라 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는 상호 경쟁의 관계
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목숨을 지켜주는 동반자적인 관
점에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근본적 사고예방
을 위한 기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
령에서 정한 여러 핵심 안전요인들이 건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안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분석 결과
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하여 시행 전에는 주로 법령의 이해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법령 시행 이후에는 법령 시행 전후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을 모니터링하고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핵심 사항
을 살펴보고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김혜경(2022)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해
외 사례의 핵심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실제 중대재해 사
건에서의 처벌 양형인자 반영요소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
는 두 국가간 사회기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나,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부과 목적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적 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현장 종사자에 대한 설문의 실증적 연구와는 차이
가 있다. 

 이주영(2022)은 핵의학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 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업무상의 부담감은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고,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
전관리자가 높았고,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방사
성의약품 투약오류, 환자낙상,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의료
기기사고, 방사성동위원소분실, 차폐체 등 고중량 물체에 
의한 사고 순으로 답하였다. 실질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련

법의 개선, 시설점검 및 관련예산의 확보, 안전관련 전문
인력이 확충 된다면 법적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
적인 방사선 이용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
재해 분야에 대해 한정한 것으로, 본 연구의 중대산업재해 
분야의 실증연구와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영(2022)외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
장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법령 준수
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로는 법령 시행 이전인 2021년 12월 충청도 소재의 건설
업 제외 사업장 140여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
이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과 다소 복잡한 안전보
건경영시스템의 구성요건을 만다라트(Mandal-Art) 기
법을 활용해서 1개 핵심목표 및 부속 8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는 목표설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항목을 도출
했지만, 본 논문은 법령 시행 후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
제점에 대해 과거의 우려가 적정했는지를 비교하여 해당 
법령 개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효(2022)외 3명은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축 요인과 사고지표 간의 연관성 분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고지표(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그리
고 부상만인율)는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를 갖추면 유의
한 감소, 둘째, 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계획수립, 경영책임
자 안전보건리더십 확보, 그리고 안전보건전문인력을 확
보하면 감소, 셋째, 사고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계획수립
과 안전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면 감소, 넷째, 부상만인율
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지원과 현장안전보건활동을 강
화하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동일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지
만 법령상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항목이 사고예방에 
유의미한 항목을 도출한 것으로 본 논문이 도출한 법령 시
행이후 실질적인 현장의 인식과 연관하여 관련 법령 개정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법령 
시행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준비부족과 우려
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단순 설문조사에 그친 반면, 본 연
구는 법령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
인 사고예방 기여도를 측정한 논문으로 명확한 차별화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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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고통계 현황

2.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 통계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는데, 일반
적으로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
하고 있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
서 대피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산업분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2,062명의 사망자 중 건설업에서 
567명(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시 건
설업의 근로자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5인 미만의 영세 사
업장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202명(35.6%)이 사망하여 
건설업 전체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29명 사업장(19.4%), 100~299명 사
업장 71명(12.5%), 5~9명 사업장(11.8%)를 차지하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사망사
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근무
인원이 적고, 영세한 규모의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안

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2.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통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2년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
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7월 1일부터 21일
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역
시 41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가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3건(2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
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 증가한 수치를 나타
내었다. 

공단은 이러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의 다양성을 인정하
고, 근본적 원인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심으
로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개선 체계가 제대
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Table 2~4>는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
고 현황’이며, <Table 2>에서 업종별 재해현황을 살펴보
면 건설업에서 총 147건의 155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건설업 155명의 사고사망자 중 재해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떨어짐’ 91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끼임’ 16명(10.3%), ‘물체에 맞음’ 14
명(9.0%), ‘무너짐’ 11명(7.1%), ‘깔림·뒤집힘’ 10명
(6.5%)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떨어짐’

(△23명), ‘깔림·뒤집힘(△4명) 감소한 반면, ’끼임‘(+5
명), ’물체에 맞음‘(+2명), ’무너짐‘(+2명)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1>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pplies the number of accidents in 2020(Unit : person)

Industries

2020(unit  : the employees number)

Total
less 

than 5
5~9 1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more 
than 
1,000

Total 2,062 500 228 394 181 160 260 93 162 84

mining 424 13 16 37 38 33 85 60 118 24

manufacturing 469 86 67 133 49 40 45 10 9 30

electric gas steam 
and water

9 1 1 1 1 1 1 0 1 2

construction
567 202 67 110 48 31 71 15 15 8

100 35.6 11.8 19.4 8.5 5.5 12.5 2.6 2.6 1.4

transport depot 
telecommunications

150 43 7 22 15 18 31 4 4 6

forestry 17 10 4 3 0 0 0 0 0 0

fishing 1 1 0 0 0 0 0 0 0 0

agriculture 10 5 2 1 1 1 0 0 0 0

financial insurance 16 6 2 5 0 1 1 0 0 1

etc 399 133 62 82 29 35 26 4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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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에 관여한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94명(60.6%)로 그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계
설비·장비’ 47명(30.3%),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
(5.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건축·
구조물’(△21명), ‘부품, 부속물 및 재료’(△2명)에서 감
소한 반면, ‘기계설비·장비’(+1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건축업 사망사고 발생 기인물에 대한 사고원인 
정밀 분석결과 사고발생 위치별로 살펴보면 ‘단부·개구
부’ 22명(23.4%), ‘비계·작업발판’ 22명(23.4%), ‘지
붕·대들보’ 15명(16.0%), ‘거푸집·동바리’ 9명(9.6%), 
‘계단·사다리’ 8명(8.5%), ‘철골빔·트러스’ 5명(5.3%) 
순으로 분석되어 ‘단부·개구부’ 및 ‘비계·작업발판’에서
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Table 3>의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210
건에 있어서 ‘작업절차·기준미수립’ 61건(29.0%), ‘추
락위험방지 미조치’ 51건(24.3%),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미조치’ 26건(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공사금액별로는 ‘1~20억원 미만’ 44

명(28.0%), ‘1억 미만’ 41명(26.5%), ‘20~50억원 미만’ 
19명(12.3%) 등 전체적으로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의 사업장에서 전체의 6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1)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100건을 넘었고,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23건이 
감소하였지만, 가장 사고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에서의 연
초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배경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수준
으로 평가된다. 2022년 1월부터 6월 23일까지 사망사고
는 101건,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해 
대비 사망사고 23건(18.5%), 사망자 수는 12명(9.4%) 
감소하였다. 이후 조사된 6월30일 용인에서의 L건설 사
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더욱 증가한 수치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올 한해 4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

<Table 2> Status of deat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the top five disaster types (Unit : person, %, %p)

Total
Falling off Getting Stuck a fit of  objects collapse

underlying·
Flipping

etc

No. rate No. rate No. rate No. rate No. rate No. rate

‘21. 1 ~ 6 179 144 63.7 11 6.1 12 6.7 9 5.0 14 7.8 19 10.6

‘22. 1 ~ 6 155 91 58.7 16 10.3 14 9.0 11 7.1 10 6.5 13 8.4

increase & 
decrease

△24 △23 △5.0 +5 +4.2 +2 +2.3 +2 +2.1 △4 △1.3 △6 △2.2

the rate △13.4 △20.2 △7.8 +45.5 +68.9 +16.7 +34.3 +22.2 +42.0 △28.6 △16.7 △31.6 △20.8

<Table 3> Violation of major safety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2020) (Unit : persons, %)

Sortation total

Oper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not 

established

Failur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falls

Unmeasured 
‘Supply of 

protective gear 
and instruction 

wearing’

Failure to comply with 
safety standards such as 
construction, unloading 
machinery, and lifting 

machines

Safety 
measures for 

scaffolding, etc. 
not 

implemented

etc

# of 
violations

210 61 51 26 17 10 45

rate(%) 100 29.0 24.3 12.4 8.1 4.8 21.4

<Table 4> Status of Death Accidents by Construction Cost (Unit : person, %, %p)

Total
Less than 100 

million won
1~2 billion 

won
2~5 billion 

won
5~12 billion 

won
12~80 billion 

won
More than 80 
billion won

‘21. 1 ~ 6 179 52 29.1 51 28.5 15 8.4 21 11.7 12 6.7 28 15.6

‘22. 1 ~ 6 155 41 26.5 44 28.0 19 12.3 18 11.6 12 7.7 21 13.5

increase & 
decrease

△24 △11 △2.6 △7 △0.5 +4 +3.9 △3 △0.1 0 +1.0 △7 △2.1

the rate △13.4 △21.2 △8.9 △13.7 △1.8 +26.7 +46.4 △14.3 △0.9 0.0 +14.9 △25.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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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심각한 분야이고, 
겨울철 공사 비활성화에 따른 공사물량의 감소, 또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건설업의 심리 위축 등도 사고감
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 the Number of Accidents covered by the SDPA

(b) the Number of Fatalities covered by the SDPA

[Figure 1] Current Status of Accident Statistics und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2) 5인 미만 사업장
앞선 <Table 1>에서 본 것과 같이 5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빈번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인 미만 업체는 
2024년부터 법 적용이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1년 1~9월까지 50인 미만의 사업
장에서 발생한 요양재해자 수는 전체의 72.4%(90,789명)에 
이르고, 이를 다시 분류하면, 5인 미만이 29.9%(27,174
명), 5~49인이 42.5%(38,57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고 무엇보다 사망자 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76
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 1,635명의 65.8%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상시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472명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재 법령
에서 영세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 또는 적용 
유예로 실질적 법의 효과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대상 
예외 처리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
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까지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그 책임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2.3 중대재해처벌법

2.3.1 해외사례

1) 영국의 CMCHA법
2007년에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oide act 2007)은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참고를 
한 국가의 법령이다. 이 법은 기업이나 관련 조직 및 부
서의 활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적정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 이전
에는 기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보건안전법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또는 보통
법(Common law)의 적용을 받아왔다. 기업과실치사법으
로 영국에서는 처벌의 이원화를 추구하였고, 안전주의 위
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살인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 처벌
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
는 반면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을 받게된다. 그리고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
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2) 호주의 CA, WHSA법
현재 호주의 정부 구성은 6개 주와 2개 준주로 이루어

진 연방국가로써, 연방법인 연방형법(CA, Crimes Act)
과 직업안전보건법(WHSA, Work Health and Safety 
Act)이 있으며, 이 두 법령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
를 처벌하는 세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인 4개의 
주와 준주에서 주법인 산업안전법이나 형법을 개정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주에 따라 징역 2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하고, 벌금의 
규모도 100억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그 형벌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 및 벌금
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중
대재해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부주의
의 존재, 둘째, 부주의로 고용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셋째, 
그 사망에 부주의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 요
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서 기업을 처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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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쉬운 것이 아니다. 

3) 캐나다의 OSHA법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5배 정

도 많은 편인데, 이 수치는 캐나다 인구 3,700만명 중 년 
평균 990명이 사망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04년 ‘웨스트레
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1992년 웨스
트레이 광산에서 지하의 메탄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26
명의 광부가 작업 전 가스 폭발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조치
를 취할 것을 회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무시 당했
다. 이후 유족들이 회사 경영자를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
로 고소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
소된 것이 ‘웨스트레이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다. 이후 사
회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부과
하도록 10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의 제정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이 법의 적용을 통한 기소 건 수는 단 10건에 불과
하여 실질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
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기소
가 적었던 이유는 캐나다 경찰과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 기
업처벌을 위한 전문 수사팀이 절대적인 부족 및 이들의 소
극적 태도, 또한 검찰의 ‘웨스트레이법’ 보다 직업안전보
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우선시, 그
리고 무엇보다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2.3.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
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
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의 생명
과 센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
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성을 지적하기도 하지
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
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중대재해처

벌법은 그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확
정하여 더 책임있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3. 실증 분석

3.1 실증분석 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건설업 안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사고의 유형별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 조문별 항목이 과연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 설문조사 결과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의 개
정(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 Research Procedure

3.2 설문지 개발

3.2.1 핵심 사고원인 요소 도출
<Table 5>는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

상 사망사고 현황’ 보고서에서 사고발생 원인 분류 체계 
중 발생비율이 높거나, 위험도 및 심각도가 높은 항목을 
건설업 사고원인 핵심요소로 도출하였다. 먼저 1) 재해
유형별로 ‘떨어짐’ 91명(58.7%), ‘끼임’ 16명(10.3%), 
‘물체에 맞음’ 14명(9.0%)를 도출하고, 2) 기인물별로 
‘건축·구조물’ 94명(58.7%), ‘기계설비·장비’ 47명
(30.3%), 그리고 세부기인별 분류에서는 단부·개구부‘ 
22명(23.4%), 비계, 작업발판’ 22명(23.4%), 지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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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 15명(16.0%)로 고소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예방대책수립이 절실하다. 3)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61명(29.0%), 추
락위험방지 미조치‘ 51명(24.3%) 등을 사망사고의 주요 
핵심 원인으로 도출하였다. 

3.2.2 중대재해처벌법의 항목별 문제점
<Table 6>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예

방 조문이 실제 사고원인 분석에 기반한 예방대책으로서
의 적정성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종 신문 인터
뷰 및 논문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 제3조(적용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이 집중된 사업장 

규모는 50명 미만, 특히 5명 미만의 영세 업체임에도 불구
하고 법령 적용에 제외가 된 것은 실질적 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영세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인 법령 
범위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원인 분석결과 ‘작업절차 및 표준 미정
립’과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실제 사고 발생이 발주처에서보다 도급 등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책

임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발주처의 안전
교육 및 예산지원 등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식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문서작성에 치우치지 않
고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4)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해당 조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제공하

고 있는 내용에서 그 해석적 모호함으로 인해 근본적인 사
고예방대책이 없을 때 단순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발생 원인을 차단

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벌칙과 벌금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은 향후 새로운 논란거리로 번질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토론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의 안전보건교육과 연계

하여 검토했을 때 형식적인 교육 시행은 지속적인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콘텐츠가 단순 시간 
때우기식의 서류 구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해당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예방
을 위한 전문적이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담
아낼 수 있도록 교육결과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7)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케한 

사업주 등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에서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에서의 의무 

<Table 5> Derive the key cause of the accident

# of Death rate Weight

By construction 
amount

less than 1 billion won 41 26.5 ● ①

1~ 2 billion won 44 28 ● ②

By disaster type

Falling off 91 58.7 ● ③

getting stuck 16 10.3

a fit of objects 14 9.0

By attribution
architecture/structure 94 60.6 ● ④

mechanical equipment/equipment 47 30.3 ● ⑤

By detailed 
attribution

and end/opening 22 23.4 ● ⑥

scaffolding/working scaffolding 22 23.4 ● ⑦

a roof/beam 15 16

By accident cause
oper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not established 61 29.0 ● ⑧

failur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falls 51 24.3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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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영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좀 더 좀 더 명확하
게 하고 피해자 보호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8)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해당 내용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할 

의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배분에 있어 객관
적일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불확실성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실시대상에 예산을 우선집행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Figur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중대재해발

생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고에방 기여도와 
법령의 이행정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건설업 중대재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
예방기여도와 이행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예방 기여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3]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정도는 낮을 것이다. 

<Table 6> Problems by Probision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ct Provisions Contents
Association with key 

causes(Table 6)
Problems

#3
[Article3]

Scope of application

Exceptions for 
less than 5 
full-time 
workers

① the scale of an 
accident

[Immediate implementation] Delay in application 
timing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accident
⇒ Article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4
[Article4]

Obligation to expand 
safety and health

Implementation 
of measur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the 

workplace

⑧ Oper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not 

established
⑨ Failure to take 

measures to prevent 
falls

[Avoidance of work due to redundancy] Presentation 
of implement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Enforcement Decree 
⇒ Article 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5

[Article5]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the contract, service, 

and consignment 
relationship

Measures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o third 

parties

① the scale of an 
accident

[Specificity]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e biased 
toward the compliance of the items prescribed by 
the Act and the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demonstration
⇒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6
[Article6]
Punishment

Standards for 
Punishment, etc

-
[Effectiveness of Punishment]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imple punishment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7
[Article7]

Penal Regulations
the scale of the 

fine

[Effectiveness of fin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imple fines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8
[Article8]
a course in 
education

Comple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③ Accident type (falling, 
etc.)

[Educational expertise] Educational content for 
accident prevention and the obligation to report 
simple education results without standards for 
workplace characteristics

#15
[Article15]

Limited liability for 
damag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e victim within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

[Uncertainty of the criteria] Ambiguity of the criteria 
for offsetting liability with considerable care and 
supervision

#16

[Article16]
Business owner 

support and 
reporting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for 
recovery from 

serious disasters

④architecture/tructure
⑤mechanical 

equipment/ equipment
⑥ end/opening board
⑦scaffolding/ working 

scaffolding

[Uncertainty 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budget allocation] Absence of a manual on 
preferential execution of budget, etc. for safety and 
health implementation targets
⇒ Article 4, paragraphs 5, 7 and 8 of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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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문결과 분석

3.3.1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전체 응답자는 97명이며, 각각에 대한 분포는 <Table 
7>과 같다. 이중 직접 혹은 간접적 사고 경험자는 30명
(30.9%)이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1명(62.9%)이다. 
사망 사고 경험자는 11명(11.3%), 부상 사고 경험자는 
20명(20.6%)이다.

<Table 7> Distribution of survey respondents

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Age

20’s 11 11.3

30’s 23 23.7

40’s 29 29.9

50’s 25 25.8

more than 60’s 9 9.3

Sex
Male 85 87.6

Female 12 12.4

Specialized 
field

architecture 67 69.1

civil engin’ 3 3.1

mechanism 9 9.3

closing 3 3.1

etc 12 12.4

N/A 3 3.1

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Service 
years

within 5 years 22 22.7

6-10years 17 17.5

11-15years 12 12.4

16-20years 16 16.5

more than 21years 25 25.8

N/A 5 5.2

Area

metro area 83 85.6

non-metro area 9 9.3

N/A 5 5.2

accident 
experience

Yes 30 30.9

No 61 62.9

N/A 6 6.2

Accident 
type

fatal accident 11 11.3

injury accid’ 20 20.6

No accid’ experience 50 51.5

N/A 16 16.5

Accidental 
characteri

stic

falling 20 20.6

getting stuck 2 2.1

bumping 3 3.1

a fit of object 4 4.1

etc 2 2.1

N/A 66 68.0

total 97 100.0

[Figure 3] Questionnaire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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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설문결과 분석
(1) 사고예방 기여도
<Table 8>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 기여도

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
치가 4.08점으로 가장 높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3.88점으로 가장 높고,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각각 3.68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각항
에 대하여 사고 예방 기여도보다 이행정도가 평균 점수에
서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9>의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상관분석
은 상관계수가 높은 변인들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고, 기
여도에 높게 응답한 사람이 이행정도에 높게 응답하였다
는 의미이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
정에 대한 인식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이행정도는 안
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의 상관계수가 0.666으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높게 인식한 응답자가 이행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와 가장 상
관관계가 높은 이행 정도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
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0.611)이고, 유해·위험요
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치 시행는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0.681),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재해예방에 필요
한 예산 편성 및 집행(0.707)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와 가장 상관관
계가 높은 이행정도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
정(0.618)이고,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는 안전관
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가 0,747로 가장 높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0.739로 가장 
높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
부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
치여부 점검이 0.675로 가장 높으며, 도급, 용역, 위탁 등
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는 안전·보건 목
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0.752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2)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

Enforcement Decree [Article 4]
contribution level degree of transition

N Min. Max Ave. S.D N Min. Max Ave. S.D

1.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goals and 
management policies

95 2.25 5.00 3.79 0.77 94 2.50 5.00 3.79 0.65 

2.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overall control and management of safety 
and health affairs

95 3.00 5.00 4.08 0.69 94 2.00 5.00 3.88 0.75 

3. Preparation, inspection, and implementation of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identification 
of harmful and dangerous factors

94 2.50 5.00 3.89 0.70 94 1.00 5.00 3.79 0.75 

4.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budget necessary 
for disaster prevention

95 2.50 5.00 3.91 0.75 94 1.00 5.00 3.85 0.77 

5. Performing the duties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 etc. faithfully

94 1.00 5.00 3.87 0.80 94 1.00 5.00 3.68 0.79 

6. Arrange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such as 
safety managers

95 1.00 5.00 3.96 0.84 94 1.00 5.00 3.84 0.79 

7. Prepare procedures for hearing opinions of 
employees, listen, and check whether measures 
for improvement are prepared and implemented

95 2.33 5.00 3.78 0.69 94 1.67 5.00 3.68 0.70 

8. Prepare a manual for act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nd check whether 
or not to take action

95 2.00 5.00 3.86 0.78 94 2.50 5.00 3.81 0.69 

9. Measure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in contracts, services, entrustment, etc

95 2.67 5.00 3.93 0.73 94 2.33 5.00 3.84 0.71 

<Table 8> Average of Accident Prevention Contribu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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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평균에 대해 
<Table 8>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t-test 및 ANOVA 결
과에서 유의하게 분석된 것만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의 평
균은 3.79점이며, 남성은 3.85점인 반면, 여성은 3.33점
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
수준 10%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02점으
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6-10년이 3.4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

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4.08점이며, 남성은 4.13점인 반면, 여성은 3.71
점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
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08점으로 가장 높
고, 근로자가 3.6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
치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유
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치 시행)
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89점이며, 직위별에서 대표는 
4.13점인 반면, 사원이 3.75점으로 유의수준 10% 수준
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
표)에서 4.5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6점으로 가
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

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16점으로 가
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59점으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91점이며,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
업주(대표)에서 4.5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8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16점
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5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

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67점이며, 남성은 3.92점인 반면, 여성은 3.50점으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67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
자가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⑥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

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96점이
며, 남성은 4.02점인 반면, 여성은 3.54점으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Enforcement
Decree

degree of transition

4-1 4-2 4-3 4-4 4-5 4-6 4-7 4-8 4-9

contribution 
recognition

4-1 .666** .539** .575** .508** .478** .622** .584** .635** .611**

4-2 .609** .590** .542** .424** .450** .518** .487** .611** .531**

4-3 .678** .643** .645** .581** .583** .561** .606** .681** .628**

4-4 .616** .489** .533** .707** .486** .569** .530** .590** .599**

4-5 .618** .585** .527** .606** .579** .598** .548** .570** .594**

4-6 .622** .580** .609** .662** .566** .747** .597** .675** .665**

4-7 .739** .653** .650** .660** .619** .640** .701** .677** .653**

4-8 .647** .600** .595** .580** .501** .550** .547** .675** .591**

4-9 .752** .681** .751** .681** .646** .700** .712** .720** .674**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ccident Prevention Contribution and Implement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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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4.45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52점으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
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25점으
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6-20년이 3.63점으로 가장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
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종사
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
부 점검)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78점이며, 직책에 따라
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가 4.22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에
서는 전체의 평균은 3.86점이며,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
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만점인 5.00점으로 가
장 높고, 근로자가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
수가 21년 이상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1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⑨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도급, 
용역, 위탁 등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
서는 전체의 평균은 3.93점이며, 직위별에서 대표는 4.75
점인 반면, 사원이 3.64점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
대적으로 대표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
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89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2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4.1 결 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여러 핵심 안전요인들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그 분석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의 핵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는 총 97명이며, 직·간접적 사고경험자는 
전체의 30.9%(30명)이며, 이 중 사망사고 경험자는 
11명(11.3%), 부상사고 경험자는 20명(20.6%)이다. 

전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여도 항목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보이는 내용은 ‘안
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4.08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율을 기록하였고,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점
수로는 3.78점을 나타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
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론의 이면에는 아직까지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근
로자들이 본인이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시행하기 보다는 안전은 감독자의 관리감독 하에
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
여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문화 형성 및 확
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전문
화 형성에 사업자는 더 많은 예산 투자와 다양한 교육 콘
텐츠의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안전보건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가장 
낮은 3.68점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안
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가 실제 현장에
서 이행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대재해 예
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형
식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자발적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안
전·보건 전담 조직의 책임자가 문제인지 좀 더 깊이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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